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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소의 설립

1894년 6월 일본군의 경복궁 쿠데타 덕분에 정권을 잡은 개화파는 

1894년 하반기부터 1896년 2월 초까지 일련의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사법 제도 개혁은 그 일환이었다. 개화파는 1894년 6월 

28일 이·호·예·병·형·공 육조六曹를 폐지하고, 내무·외무· 

탁지·법무·학무·공무·농상·군무 등 8개 아문衙門을 설치하였다. 

형조 대신 설치된 법무아문은 사법·경찰·사면 등을 관장하고, 

고등법원 이하 각 지방 재판을 감독하며, 사법 인사와 민사·형사 

재판 사무를 담당한다고 하였다. 법무아문은 이듬해 3월 25일 

법부法部로 개칭되면서 검사국이 추가로 설치됐다. 검사국의 주요 

업무는 전국의 검찰 및 변호에 관한 사무, 법관양성소 설치 운영 

등이었다. 

7월 2일에는 각급 관청과 군사 기관에서 임의로 체포·구금· 

재판·처벌하던 것을 일절 금지시켰다. 그리고 모든 죄인은 사법관이 

재판하여 확정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죄벌을 줄 수 없게 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천명하였다. 한국 역사상 최초로 행정 업무로부터 사법 업무를 

분리하는 조치였다. 

7월 12일에는 의금부를 의금사義禁司로 개칭하여 법무아문에 

소속시키되 장관은 의금부판사로 칭하여 법무대신이 겸임하며 

관리의 공무 집행 중 범죄를 국왕의 명을 받아 처리하게 하였다. 

또한 관리들의 사적 범죄는 일반 인민과 마찬가지로 법무아문에서 

처리하게 하였다. 7월 24일에는 한성부가 맡았던 모든 소송을 

내무아문 산하의 경무청으로 일시 이관하였다. 

한편, 1894년 하반기부터 동학농민군에 대한 재판이 폭주하자 

1894년 12월 16일 의금사를 법무아문권설재판소法務衙門勸說裁判所로   

개칭하여 법무아문의 재판 및 형벌 집행권을 인수하도록 했다. ‘재판

소’라는 용어는 이때 처음 등장하였다. 법무아문권설재판소의 재판 업

무는 법무아문의 대신·협판·참의 등이 담당하였는데, 경성 주재 일

본영사관이 회심관으로 참여하여 재판 과정에 깊이 관여하였다.

•개화파 주역들 Ⓒ독립기념관

왼쪽부터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 갑신

정변 직후 일본으로 망명했을 때 찍은 사진이

다. 이들은 개화당을 조직하고 국정을 개혁하여 

낡은 정치를 타파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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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식公文式」(칙령 제1호, 1894)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894년 11월 21일 종전의 공문 반포 규례를 폐지하고, 총 19조

로 구성된 새로운 공문식제를 반포하였다. 

•법무아문권설재판소 판결 선고서(1895) Ⓒ국가기록원

법무아문권설재판소(1894년 12월 설치)에서 1895년 3월 2일 동학

농민군에 대해 무죄 판결한 선고서이다. 판결 선고서 말미에 경성 주

재 일본영사관 우치다 사다쓰찌內田定槌가 회심관會審官으로 참여

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전봉준 판결 선고서(1895) 일부 ⓒ국가기록원 

전봉준은 1894년 12월 2일 태인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

된 뒤 법무아문권설재판소에서 취조를 받았다. 당시 판결서

에 의하면 1895년 3월 29일 법무아문권설재판소는 전봉준

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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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3월 25일 「재판소구성법」(법률 제1호)이 반포되면서 근대적 재판소가 최초로 

출현하였다. 재판소의 종류는 지방재판소, 개항장재판소 및 한성재판소, 순회재판소, 

고등재판소, 특별법원 등 5종이었다. 

지방재판소는 민사·형사 재판을 관할하고 단독 재판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합의 재판을 둔다고 하였으며, 지방 형편에 따라 지방재판소 지소를 둔다고 하였다. 

개화파 내각은 1895년 5월 전국을 8도에서 23개 부府로 개편한 후 개항장재판소를 

부산·원산·인천 3개 부에, 지방재판소를 충주·홍주·공주·전주·남원·나주·제주·

진주·대구·안동·강릉·춘천·개성·해주·평양·의주·강계·함흥·갑산·경성鏡城 

등 20개 부에 설치하였다.

<표 1> 1896년 1월 현재 설치된 개항장 및 지방재판소   (  ) 안은 위치

개항장재판소(3개 소) 인천재판소(인천) 부산재판소(동래) 원산재판소(원산)

지방재판소(20개 소)

충주재판소(충주) 홍주재판소(홍주) 공주재판소(공주) 전주재판소(전주) 남원재판소(남원) 

나주재판소(나주) 제주재판소(제주) 진주재판소(진주) 대구재판소(대구) 안동재판소(안동) 

강릉재판소(강릉) 춘천재판소(춘천) 개성재판소(개성) 해주재판소(해주) 평양재판소(평양) 

의주재판소(의주) 강계재판소(강계) 함흥재판소(함흥) 갑산재판소(갑산) 경성鏡城재판소(경성)

* 출처:   「開港場裁判所地方裁判所設置에 관한 件」(칙령 제114호, 1895. 윤5. 10.), 『구한국관보』(1895. 윤5. 12.); 「開港場·地方裁判所를 開設하는 件」(법부

고시 제2호, 1896. 01. 20.), 『구한국관보』(1896. 01. 22.); 「咸興裁判所設置에 관한 件」(칙령 제4호, 1896. 01. 11.), 『구한국관보』(1896. 01. 15.)

•「재판소구성법」(법률 제1호, 1895. 03. 25.)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895년 3월 25일 법률 제1호로 제정되었다. 당시 「재판소구성법」에는 

5종의 재판소를 설치하고 3심제를 취하였다. 법관은 별도의 시험을 두

어 전문직 판사가 전무專務하도록 하였다. 제정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전

면 개정과 세 차례에 걸친 부분 개정이 있었으며, 1909년 10월 28일 폐

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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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896년 2월 아관파천俄館播遷으로 개화파 내각이 무너지고 같은 

해 8월 정부는 지방 제도를 23부제에서 13도제로 개편하였다. 이어서 

23부제에 근거하여 설치한 개항장재판소·지방재판소를 모두 폐지하고 

새로 개항장재판소·지방재판소를 개설하였다. 이에 따라 개항장재판소는 

1897년 말 현재 인천·부산·원산·경흥·무안·삼화 6개 소에, 지방 

재판소는 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황해·평남·평북

·강원·함남·함북·제주목 14개 소에 설치되었다. 

•개항장 풍경 Ⓒ국가기록원

「재판소구성법」(법률 제1호, 1895. 03. 25.)이 반포되면서 같은 해 5월 인천·부산·원산 

3개 부에 개항장재판소가 설치되었다. 사진은 일제강점기 부산항·인천항·원산항의 풍경

이다(위로부터 시계 방향).

부산항 풍경

인천항 풍경원산항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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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897년 말 현재 개항(시)장재판소·지방재판소 위치·관할구역

재판소 명칭 위치 관할구역

한성재판소 한성 한성 5서 

인천항재판소 인천 인천항

부산항재판소 부산 동래항

원산항재판소 원산 덕원항

경흥항재판소 경흥 경흥항

무안항재판소 무안 무안항

삼화항재판소 삼화 삼화항

경기재판소 한성

광주 개성 강화 인천 수원 여주 양주 장단 통진 파주 이천 부평 남양 풍덕 포천 죽산 양근 

안산 삭녕 안성 고양 김포 영평 마전 교하 가평 용인 음죽 진위 양천 시흥 지평 적성 과천 

연천 양지  양성 교동(3부府 35군郡)

충청북도재판소 충주 충주 청주 옥천 진천 청풍 괴산 보은 단양 제천 회인 청안 영춘 영동 황간 청산 연풍 음성(17군)

충청남도재판소 공주

공주 홍주 한산 서천 면천 서산 덕산 임천 홍산 은진 태안 온양 대흥 평택 정산 청양 회덕 

진잠 연산 노성 부여 석성 비인 남포 결성 보령 해미 당진 신창 예산 전의 연기 아산 직산 

천안 문의 목천(37군)

전라북도재판소 전주
전주 남원 고부 김제 태인 여산 익산 금산 임피 금구 함열 부안 무주 순창 임실 진안 진산 

만경 용안 고산 옥구 정읍 용담 운봉 장수 구례(26군)

전라남도재판소 광주
광주 순천 나주 영암 영광 보성 흥양 장흥 함평 강진 해남 무장 담양 능주 낙안 무안 남평 

진도 흥덕 장성 창평 광양 동복 화순 고창 옥과 곡성 완도 지도 돌산(30군)

경상북도재판소 대구

상주 경주 대구 성주 의성 영천 안동 예천 금산 선산 청도 청송 인동 영해 순흥 칠곡 풍기 

영덕 용궁 하양 영천 봉화 청하 진보 군위 의흥 신령 연일 예안 개령 문경 지례 함창 영양 

흥해 경산 자인 비안 현풍 고령 장기(41군)

경상남도재판소 진주
진주 김해 밀양 울산 의령 창령 창원 하동 합천 함안 함양 고성 양산 언양 영산 기장 거제 

초계 곤양 삼가 칠원 진해 안의 산청 단성 남해 사천 웅천(29군)

황해도재판소 해주
황주 안악 해주 평산 봉산 연안 곡산 서흥 장단 재령 수안 백천 신천 금천 문화 풍천 신계 

장연 송화 은율 토산 옹진 강령(23군)

평안남도재판소 평양
평양 중화 용강 성천 함종 삼화 순천 상원 영유 강서 안주 자산 숙천 개천 덕천 영원 은산 

양덕 강동 맹산 삼등 증산 순안(23군)

평안북도재판소 정주 → 영변
의주 강계 정주 영변 선천 초산 창성 구성 용천 철산 삭주 위원 벽동 가산 곽산 희천 운산 

박천 태천 자성 후창(21군)

강원도재판소 춘천
춘천 원주 강릉 회양 양양 철원 이천 삼척 영월 평해 통천 정선 고성 간성 평창 금성 울진 

흡곡 평강 금화 낭천 홍천 양구 인제 횡성 안협(26군)

함경남도재판소 함흥 함흥 단천 영흥 북청 안변 정평 삼수 갑산 장진 이원 문천 고원 홍원(13군)

함경북도재판소 경성 길주 회령 종성 경성 경원 온성 부령 명천 무산(9군)

제주목재판소 제주 제주 대정 정의(1목 2군)

* 출처:   「개항장재판소 지방재판소 개설에 관한 건·함흥재판소 설치에 관한 건 폐지」(칙령 제54호, 1896. 08. 15.); 「개항장재판소 및 지방재판소의 개정 개

설에 관한 건」(칙령 제55호, 1896. 08. 15.); 「개항장재판소 및 지방재판소의 위치를 개정하는 건」(법부령 제5호, 1986. 08. 27.); 「무안·삼화항에 재

판소를 설치하는 건」(칙령 제36호, 1897. 10. 05.), 『한말근대법령자료집』 Ⅱ, 153~154쪽 및 161~163쪽, 286~2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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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장재판소와 지방재판소의 판사·검사에는 별도의 사법관 

시험에 합격한 자를 임명한다고 했으나 법관양성소 운영이 부진하여 

법률 전문가 양성이 좌절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재판소는 관찰사가 

판사를, 참서관이 검사를 겸임하고, 지방재판소 지소를 두지 않는 

대신 군수로 하여금 관할구역 내 민사·형사 소송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개항장재판소 역시 각 항구 감리가 판사를, 참서관이 검사를 

겸임하고,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민형사 사건을 각국 영사와 

회심하는 권한을 갖게 하였다. 지방재판소와 개항장재판소는 별도의 

재판소 건물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판사·검사 등 사법관은 모두 

관찰사·부윤·참서관 등 지방관이 겸임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순회재판소는 매년 3월에서 9월 사이 법부대신이 정하는 장소에서 

임시 개정하되 개항장재판소 및 각 지방재판소의 상소를 관할한다고 

했으나 1899년까지 설치된 적이 없어 유명무실하였다. 

독립적으로 재판소가 운영된 것은 한성에 있는 고등재판소와 

한성재판소뿐이었다. 고등재판소는 별도의 독립 건물에 설립된 것이 

아니라 법부 건물 내에 설립되었다. 또한 순회재판소가 거의 개설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각 개항장재판소와 한성재판소 및 지방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를 수리 심판하는 최고 재판소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고등재판소는 상소심뿐만 아니라 칙임관·주임관의 

범죄를 재판하게 되었으며,1) 1896년 4월부터는 정치범에 관한 

재판도 맡았다. 이는 구제도 하에서 의금부가 양반 관료의 범죄나 

모반대역죄를 담당했던 기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1)   갑오개혁 이후에는 종래의 문관·무관 18등급 

관직 체계를 폐지하고 문관에 한하여 칙임관·

주임관·판임관으로 나누고 칙임관은 정1품에

서 종2품까지, 주임관은 3품에서 6품까지, 판

임관은 7품에서 9품까지 세분하여 총 11개 등

급을 두었다. 칙임관과 주임관은 조선시대의 

관계로 보자면 정1품부터 종6품까지에 해당되

는 고급·중급 관리였다. 

•  「법관양성소세칙法官養成所細則」(1895)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법관양성소의 교육 기간은 6개월에서 3년이

고, 입학 시험 과목은 한문 작문漢文 作文, 국

문 작문國文 作文, 조선역사朝鮮歷史 및 지

략(지)대요地略(誌)大要 등이었다. 교과목으

로는 법학통론法學通論, 민법, 형법, 민사소

송법, 형사소송법, 기타현행법률, 연습演習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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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재판소 판결 선고서(1895) Ⓒ국가기록원

고등재판소의 사법관은 재판장 1인과 판사 2

인, 판사시보·검사시보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재판장 1인, 판사 1

인, 검사 1인, 주사 1인이 관여하였거나(왼쪽, 

1895. 11. 06.), 재판장 1인, 예비판사 1인, 판

사 1인, 서기 1인이 담당하기도 하였다(오른쪽, 

1895. 11. 13.). 

고등재판소의 사법관은 재판장 1인과 판사 2인, 검사 2인, 예비판사 

2인, 판사시보·검사시보 등으로 구성되었다. 재판장은 법부대신 

또는 법부협판이 겸임하였다. 판사는 법부 칙임관·주임관 또는 

한성재판소 판사 중 국왕이 임명하고, 검사는 법부 검사국장 또는 

검사국 소속 검사 중 법부대신이 임명하였다. 

특별법원은 법부대신의 요청에 의해 임시 개설하는 재판 기관으로 

장소는 법부대신의 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었다. 첫 번째 특별법원은 

대원군의 손자 이준용李埈鎔의 정변 음모 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 

1895년 4월 15일부터 전 법무아문권설재판소 자리에서 개정되었다. 

두 번째 특별법원은 왕족 이재순李載純의 형사 피고 사건 재판을 

위하여 고등재판소에서 1895년 11월 1일 개정되어 이듬해 1월 

20일에 철파撤罷되었다. 세 번째 특별법원 역시 이재순의 형사 

피고 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 1898년 3월 13일부터 4월 11일까지 

개정되었다.

이에 비해 한성재판소는 행정관청인 한성부와 독립한 별도의 

위치인 법무아문권설재판소 자리(현 종로2가 사거리 제일은행 본점 

터)에 설립되었다. 1896년 8월 지방 제도 개편에 따라 한성재판소의 

관할 구역은 한성 전역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4부(광주·개성· 

강화·인천) 34개 군에서 발생한 사건 모두를 담당하게 되어 업무가 

폭주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897년 9월 12일 경기재판소를 따로 설치하여 경

기도 3부 35군의 부윤·군수가 내린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 사건을 담

당하게 하였다. 재판부는 수반판사首班判事 1인(민사 담당), 판사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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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담당), 서기 4인으로 구성하였으며, 11월에는 경기재판소의 위치를 한성 

중서 전 평시서平市署 자리로 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한성재판소의 사무 관할도 한성 5서 내의 민·형사 사건으로 한

정하였다. 재판소 구성은 수반판사 1인, 판사 2인(민사 1, 형사 1), 부판사 1인, 

서기 8인, 정리 8인을 두었다. 모든 형사 사건은 부판사가 미리 심리하여 벌금 5

원(25냥) 이하, 태20도 이하, 감금 30일 이하의 사건일 경우 스스로 확정 판결

을 내리고 기타 중징계해야 할 사건은 형사 담당 판사에게 넘기도록 하였다.

한성재판소와 경기재판소는 유일하게 행정권으로부터 독립한 재판 

기관이었다. 그러나 1898년 1월 26일 법부대신 이유인李裕寅은 상소를 올려 

한성재판소와 경기재판소가 독립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2) 『  고종실록』 고종 35년 1월 26일 3번

째 기사(이유인이 상소를 올려 사직

을 청하다)

•  한성재판소 형사 제1호 선고서(1895. 04. 26.) 
ⓒ국가기록원

한성재판소의 현존하는 형사 판결 선고서 중 선고 

일자가 가장 오래된 것이다. 한성부에 사는 피고가 

술을 마시고 순검을 상해한 죄를 지어 장杖80의 처

벌을 내린다는 내용이다. 

대체로 법관法官의 직무는 민사民事와 형사刑事뿐입니다. 지방에는 13부府의 

관찰사觀察使가 있고, 중앙에는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이 있는데,…<중략>…지금 

수도 안에 두 개의 관청을 특별히 설치하였으니, 하나는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라고 

하는데 35개 군郡의 민사와 형사를 관할하며, 하나는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라고 

하는데 5부部의 민사와 형사를 관할합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관찰사와 판윤이 

맡고 있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민사’라고 하는 것과 ‘형사’라고 하는 것을 감히 

하나로 신문하지 못하니 어리석은 자와 귀먹은 자와 같이 앉아서 월봉月俸만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중략>…신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경기에 관찰사가 있고 

한성부에 판윤이 있는데 그대로 두고서 폐지할 수 없다고 하니, 경기의 재판은 

응당히 관찰사에게 맡기고 한성부의 재판은 마땅히 판윤에게 맡길 것입니다. 

그리하되 두개 재판소의 재판에서 만일 중요한 데 관계되어 죄를 더 주면 

주었지 덜 수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은 관찰사와 판윤 역시 모두 두 재판소에 

부탁하여, 법을 시행하는 권한으로 하여금 한곳에 집중시키고 분산됨이 없게 하며 

간소화하여 번잡한 것을 제압한다면 중앙과 지방의 더없는 다행이 될 것입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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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상소는 곧바로 받아들여져 1898년 2월 9일 경기재판소를 

경기관찰부 내에 합설하도록 하고, 관찰사가 판사를 겸임하고 

인천부를 제외한 경기도 3부 35군에서 불복한 상소를 담당하게 

하였다. 

한성재판소 역시 폐지하고 그 대신 한성부재판소를 설치하였으며, 

재판소도 한성부 건물 내로 옮겼다. 관할은 그대로 한성 5서 내의 

민·형사 소송을 맡되, 인적 구성은 수반판사 1인을 한성부 판윤이 

겸하고, 판사 2인 중 1인을 한성부 소윤이 겸하며 부판사 대신 검사 

1인을 두었다. 외국인과의 소송을 고려하여 주사 6명 중 1명은 

외국어에 능숙한 자를 두도록 하였다. 

2. 재판 절차의 개혁

1895년 3월 이후 재판은 고등재판소 이하 각급 재판소가 관장하되 

민사와 형사로 구분하여 처리되었다. 갑오개혁기 신분제 폐지로 

인하여 양반과 상민, 노비 등 신분에 따라 달랐던 재판 절차도 

일원화되었다. 다만, 관직 유무에 따라 재판소 관할이 달랐다. 

일반 민인이나 하급 관리의 경우에는 피고의 거주 지역에 따라 군수 

재판 → 지방재판소 → 고등재판소 또는 한성재판소/개항장재판소 

→ 고등재판소의 단계를 거치도록 하였다. 칙임관·주임관 등 고급  

관리와 정치범은 고등재판소, 왕족은 고등재판소에서 개정되는 

특별법원에서 각각 단심제單審制가 적용되었다.

재판소라는 용어 외에 판사判事와 검사檢事라는 용어도 새로 

등장했다. 판사는 민·형사 사건을 판결하며 범죄의 질에 따라 

직접 조사하거나 혹은 다른 판사나 경찰관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었으며, 재판 선고서 등 기타 중요한 문서의 원본을 직접 작성해야 

했다. 재판의 종류는 단석재판, 합석재판, 합의재판으로 나누었다. 

합석재판은 판사 2인 이상이 동석하여 수반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되 

판사 간에 의견이 다를 때는 수반판사의 의견으로 결정하였다. 

합의재판은 고등재판소와 특별법원에서 하는 것으로, 판결을 평의할 

때 관등이 가장 낮은 자부터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하여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개진하되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

검사는 범죄를 수색하고 기소하며 법률의 올바른 적용을 감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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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집행을 청구하며 그 집행을 임검臨檢 감시하도록 하며 사형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그 집행을 책임졌다. 범죄의 고소·고발을 

수리하며 관리의 부정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증거를 수집하여 

징계 처분을 구하고 공소公訴를 제기해야 하였다.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면서 증인을 신문하고 범죄 현장에 임하여 관계인 및 현장에 

있던 자를 신문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법 경찰관에게 명하여 

범죄의 수색 보조, 영장 집행, 피고인을 잡아두는 등 광범위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모든 민·형사 재판은 공개하여 방청이 허락되었으며, 재판장은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자 및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는 자를 법정 

퇴장시키거나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재판소에서 

사용하는 용지는 백지 반절 크기에 10행의 인찰지印札紙를 만들고 

1행당 20자씩 기입 등서하도록 규격을 통일하였다.

재판의 상세한 절차는 1895년 4월 민형소송에 관한 규정(법부령 

제3호)에 규정되었는데, 오늘날과 유사한 소송 방식이 이때 

도입되었다. 민사 소송은 원고인이 법정 양식의 소장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답서를 제시하도록 한다. 이때 소송인은 

자기가 할 수 없을 경우 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대인代人에게 소송을 

위탁할 수 있으며 변론 기록은 서기가 작성하되 당해 판사와 서기가 

기명記名하고 압인押印하도록 하였다. 판결은 결심結審한 후 7일 

이내에 하도록 하였으며, 판결 집행은 관할 재판소가 소송인의 요청에 

따라 집행 명령서를 발급하고 재판소 정리廷吏로 하여금 집행하게 

•고등재판소 판결 선고서(1898) Ⓒ국가기록원

고등재판소에서 사용했던 판결 선고서이다. 백지 

반절 크기에 10행의 인찰지印札紙로 가운데 ‘고

등재판소高等裁判所’라는 기관명이 찍혀있다. 끝 

부분에는 판결년월일, 입회검사, 재판장을 비롯한 

담당자가 기록되어 있다.

기관명

10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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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판결 불복시 상소 기간은 판결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였으며, 상소 기간 중이나 상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소 재판이 

완결될 때까지 판결 집행을 정지하게 하였다.

형사 소송 절차는 우선 고소와 고발을 구별하여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관리 또는 피해자 이외의 자가 하며, 사소私訴는 피해자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변상받기 위하여 검사에게 

제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검사는 고소·고발을 받고 유죄로 

생각할 때 공소장을 만들고 증거물을 첨부하여 당해 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데 재판소는 이를 받고 사건 번호를 붙여 그 순서대로 공판을 

열었다. 

공판정에서는 재판장 또는 판사가 피고인의 성명·연령·신분·직

업·거주지·생장지生長地를 묻고, 검사가 사건의 개요를 진술하여 증

거를 제출하고 법률 적용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면 재판장이나 판사는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을 신문하며 피고인은 무죄 증거를 제출하고 변

론을 할 수 있었다. 특이한 것은 검사의 논고가 끝난 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증명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답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이다. 

재판장 또는 판사는 범죄 증거가 충분할 때에는 법률에 비추어 

형벌을 적용하고 유죄 선고를 하되, 증거가 충분치 않거나 죄가 

될 만한 것이 아닐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방면放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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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해야 한다. 이 같은 판결은 모든 변론이 끝나고 결심結審한 후 7일 

이내에 내려야 했다. 검사는 사형을 제외하고는 상소上訴 기한 경과 

후 곧 형벌의 집행을 명하고 이에 입회하도록 하였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검사·피고·피해자 등이 상소를 할 수 있었는데 상소 기한은 

판결일로부터 3일 내로 규정되어 있었다.

3. 재판 제도 운영의 실제

개혁 이전에는 소장訴狀을 올릴 때 백지에 써서 올렸는데, 이제는 

고소·고발할 때 재판소명이 기재된 인찰지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를 

모른 채 고소·고발을 하러 온 민인民人들이 인찰지를 사용하지 않아 

소장을 퇴각당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이처럼 규정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소장이나 군수 또는 지방재판소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고등재판소에 곧바로 올린 소장은 당해 재판소에 의해 퇴각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였다. 민인들이 무엇 때문에 소장이 퇴각 당했는지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법부에서는 담당 관원이 소장을 

제출한 민인을 불러들여 퇴각 이유를 설명하고 소장 상단 여백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인을 찍어 주라는 지시를 

내렸다.

•  「대서소세칙代書所細則」(1897. 09. 04)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대서소는 일반 사람들의 법률 행정 서류 작성을 

대행하는 곳으로, 오늘날 법무사의 기원이다. 

갑오개혁 이후 재판소가 개설되었으나, 민인民

人은 소송 절차나 서류 작성이 서툴렀기 때문

에, 해당 부서에서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잦

았다. 이런 폐단을 없애고자 법부法部는 전체 

13조의 「대서소세칙」을 마련해 공포했다. 세칙

에는 대서소 설치 이유, 대서료, 서류 작성 방

식, 벌칙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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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는 소장을 직접 쓰지 못하는 민인들에게 돈을 받고 영

업하는 대서소代書所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들 대서소는 법부

의 허가를 받았다고 하면서 소장 써준 대가를 과다하게 받는 행

태가 빈번하였다. 이에 법부는 1897년 9월 대서소세칙을 반포

하고, 대서업을 하려는 자는 법부에 신청하여 대서소세칙을 받

은 후 개업하도록 하였다. 고소장은 국한문 혼용으로 하되 한 줄

에 20자 이상 쓰도록 하였는데, 수수료는 한 장당 동전 2푼씩 받

도록 제한하였다.

개혁 이전에는 민인들이 관찰사·수령을 고소하면 엄벌에 

처했지만 이후에는 관리의 우월적 지위가 폐지되어 중앙 정부 

관료나 관찰사·군수 등 지방관의 비리를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격증하였다. 특히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주도하면서 

정부 대신들을 재판소에 고발하고, 이러한 사례가 『독립신문』 

등을 통해 전국 각지에 전파되어 각지 민인들이 지방관의 

부정부패와 탐학상을 고발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피의자 체포와 신문 과정에도 몇 가지 개선이 이루어졌다. 

첫째, 체포영장 제도가 도입되어, 검사가 영장을 발부하여 

경무청警務廳으로 보내면 경무청 순검이 이를 가지고 피의자를 

잡아오도록 하였다. 예컨대, 1895년 8월 7일 한성재판소 검사 

주사가 법부 형사국에 보낸 협조 공문에 의하면, “관리의 집에 

몸을 의탁한 여자종 김조이를 잡아들이려고 영장을 발급했는데, 

그녀가 그 집 안방에 숨어 나오지 않으니 법부에서 경무청에 

공문을 보내 그녀를 즉각 체포하게 해달라”고 하였다.

둘째, 이전에는 문관·무관 등 양반 및 양반가 부녀를 체포할 

때는 국왕의 결재를 받아야 했지만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된 이후에는 국왕 친족의 범죄 및 관원의 공죄 이외에는 

모두 왕의 결재를 받지 않고 체포하게 되었다. 이후 이 규정이 

너무 급진적이라고 하여 1896년 4월에 칙임관은 국왕의 결재를 

받은 후 잡아들이고 주임관은 먼저 잡아들인 후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셋째, 체포해 온 피의자를 신문할 때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매질을 하는 것은 이전과 마찬가지였다. 다만, 큰 매가 아니라 

가죽 채찍이나 작은 매를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  대서소代書所 폐단을 보도한 『독립신문』
(1897. 08. 28.) 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고등재판소와 한성재판소 소장을 대신 써주고 

그 대가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등 대서소의 폐단

이 크므로 혁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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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죄는 10대 이상, 무거운 죄는 2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며 

그것도 하루에 1회를 넘을 수 없고 피의자 1명에 대해 세 차례 

이상 할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에 대한 수사가 완료되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판사는 

피고를 공소장에 의거하여 심리하고 법률 적용 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가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새로 제정되었다. 1895년 특별법원에서 흥선대원군의 

손자 이준용의 정변음모 사건을 처리할 때 적용한 죄목이 

『대명률』 상의 모반죄였는데, 이는 무조건 사형에 처해야 하는 

죄로 감형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었다. 흥선대원군이 끔찍이 

아끼는 손자를 사형에 처할 수 없었기에 내각은 특별법원의 

판결 선고 하루 전날인 4월 16일 유형분등과 가감례에 관한 건 

및 특별법원에서 형벌을 작감하는 건을 각각 제정·반포하여 

이준용의 죄를 특별히 2등급 감경해 10년 유형에 처하였다.

이후 이 형벌 가감에 관한 규정을 각급 재판소에서도 준용하

도록 하되, 각급 재판소에서 형을 감경할 여지가 있을 때는 반

드시 상급 기관인 법부의 지령을 청하여 행하도록 하였다. 이

와 아울러 종신 징역형 및 종신 유형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이

나 법률 적용상 의문이 있을 때도 반드시 법부의 지령을 청하

도록 하였다. 

개혁 직후에는 고등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면 그것으로 형이 

확정되고 집행되었다. 그런데 1896년 2월 아관파천我館播遷으로 

국왕권이 회복되면서 중요 범죄에 대한 판결은 법부대신 또는 

국왕의 재가를 받아야 형이 확정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1896년 

4월 이후 각 재판소에서는 종신 징역형 이상에 해당하는 

죄인은 반드시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였다. 정치범을 유배형에 처할 때, 특별법원에서 범죄자에게 

징역형 이상을 선고했을 때, 사형을 판결 선고한 후에도 반드시 

국왕에게 상주上奏한 후 그 재가를 거쳐야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판결 확정 이후 국왕이 조칙으로 사면령을 반포하면 형 집행이 

보류되거나 감형 또는 무조건 석방되었다. 재판이 진행 중일 

때도 사면령에 의하여 석방되는 경우도 있었다. 사면령은 개혁 

■ 「  유형분등과 가감례에 관한 건」(법률 제4호, 

1895. 04. 16.)

第一條   流刑은 分야 左의 三等으로 니 
其 加減例도 亦 左의 順序에 依홈

 一等   流終身
 二等   流十五年
 三等   流十年

第二條   現行 刑律 中 流三千里 流終身이
며 流二千五百里 流十五年이며 
流二千里 流十年으로 定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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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 다름없이 정권의 변동기나 신년 초, 황태자의 쾌유와 

탄신일 등을 맞아 매우 빈번하게 반포되었다. 또한,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죄목이 많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사면될 수 

있는 범죄가 많아졌다. 

개혁 이전 통상적인 사면령을 내릴 때 포함시키지 않는 죄목은 

매우 다양했다. 십악十惡,3) 살인, 강도, 절도, 강간强姦, 사기, 

관물 절도, 방화, 굴총掘 , 뇌물 수수, 조세 횡령, 인신매매, 

타인을 사지死地로 모함한 죄, 고의로 피의자의 죄를 늘리거나 

줄인 죄, 범인인 줄 알면서 도망치게 하거나 숨겨준 죄 등이었다. 

1880년대에 반포된 사면령을 보더라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죄목은 비슷했다. 즉, 모반謀反,4) 대역, 

모반謀叛,5) 자손으로 조부모·부모를 모살하거나 구타 모욕한 

자, 처첩으로 남편을 모살한 자, 노비로서 상전을 모살한 자, 

계획적으로 살인한 자, 귀신이나 고독蠱毒을 부린 자, 국가 

강상 범죄, 수뢰·횡령죄, 강도·절도 등의 범죄는 사면해 주지 

않았다. 

그런데 갑오개혁 이후에는 사면 제외 대상이 매우 단순화되어, 

모반·살인·절도·강도·간통·편재騙財6) 등 여섯 가지 

죄목(이하, ‘육범’이라고 함)으로 한정하였다. 그만큼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범죄가 확대되었다.

3)   모반·대역·악역·부도·대불경·불효 등 삼

강오륜을 크게 훼손한 범죄 행위 열 가지를 십

악이라 불렀다.

4) 국가나 군주의 전복을 꾀하는 죄.

5)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남의 나라를 좇기를 꾀

하는 죄.

6)   ‘편재’란 협박·사기·도박 등으로 타인을 기만

하여 재물을 취득한 행위를 말한다.

•고등재판소 판결문(1896)

피고들은 고등재판소(1896. 10. 10.)에서 모살

미수죄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다. 재판장은 장杖

100 유流3,000을 「징역처단례」 제1조에 근거

하여 태笞100 징역 종신형으로 판결했다(오른

쪽). 한편 같은 달(10. 22.) 법부는 고등재판소에 

피고들의 형을 감경하라는 특지特旨를 내렸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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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벌의 개혁과 실제 집행 과정

사법 제도 개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형벌의 

개혁이었다. 조선 후기 이래 가혹한 형벌을 폐지해 

왔지만 기본적으로 태형·장형·도형·유형·사형 

5종의 형벌이 유지되었고, 각 형마다 다양한 집행 

방식이 있었다. 예컨대 사형도 집행 방식에 따라 

효시梟示, 대시교待時絞, 부대시교不待時絞, 대시참待時斬, 

부대시참不待時斬, 능지처사凌遲處死 등이 있었다.

형벌 개혁은 연좌제를 폐지한 점, 능지처사형·참형을 

폐기하고 민간인에게는 교수형, 군인에게는 총살형을 

실시하게 한 점, 유형·도형 대신 징역형을 도입하고 

장형을 태형으로 통합한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1894년 6월 28일 “죄인은 자기 이외에 연좌하는 율을 일체 시행하지 

말 것”이라고 하여, 모반·대역·악역·부도·대불경·불효 등 10악의 

범죄를 저지른 자의 가족과 친족 또는 이웃집까지 처벌하는 연좌제가 

폐지되었다. 1900년 전후 서울에 거주하면서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기록한 미국인 헐버트는 다음과 같이 연좌제가 폐지된 사실을 전하고 

있다.

1895년 3월 18일 모든 사죄私罪는 벌금·면직·감금·도배島配· 

징역·사형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같은 해 4월 16일 거리를 

기준으로 하던 유형 제도를 기간 기준으로 변경하여 유3천리는 

유종신流終身, 유2천5백리는 유15년, 유2천리는 유10년으로 바꾸었다. 

이어서 4월 29일 징역처단례懲役處斷例(법률 제6호)로 도형과 유형을 

폐지하고 징역형을 도입하였다. 예를 들어 유15년은 징역15년, 유3년은 

징역3년, 도2년은 징역2년으로 대치하였다. 다만, 정치범에게만 

예외적으로 유형을 실시하였다.

형벌 개혁은 1896년 4월 1일 반포된 적도처단례賊盜處斷例와 1896년 

4월 4일 반포된 형률명례, 6월 17일의 형률명례 개정에 의하여 일단 

완료되었다. 개혁 이전과 이후의 형벌을 대조해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7)   Homer B. Hulbert, The Passing of 

Korea, New York: Doubleday, Page & 

Company, 1909, p. 62.

최근까지만 해도 모반한 죄수는 그 자신이 사형당함은 물론 가옥이 파괴되고 재산은 몰수되며 그 아들과 가까운 

남자 친척들까지도 극형을 받으며 집안의 여자들은 남의 집 종이 되는 것이 통례였다. 최근에 와서 친척들은 

죄에서 면제해야 한다는 법이 시행되었다.7)

•「법률안」(1896)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896년 4월 1일 반포된 「적도처단례賊徒處

斷例」(법률 제2호)와 같은 해 4월 4일 반포된 

「형률명례刑律名例」(법률 제3호)를 경무청에

서 등서謄書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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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은 정치범 및 국왕이 지정한 죄인에게만 실시하는 형벌로 한정되고, 

등급이 3개 등급에서 10개 등급으로 늘어났다. 일반인 범죄자와 사적 범죄를 

저지른 관리에게는 유형·도형이 징역형으로 바뀌되 5개 등급에서 19개 

등급으로 세분화되고 장형이 태형으로 통·폐합되어 형벌의 강도는 많이 

완화된 셈이다. 다만, 역형 1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수에게는 여전히 태형을 

함께 집행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형벌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보기로 한다. 재판소의 판결이나 

국왕의 결재에 의해 형이 확정되면 검사가 형벌과 부가형의 집행을 청구하고 

그 집행에 임하여 감시하며 사형 판결이 확정될 때에는 속히 소송 기록을 

법부대신에게 올려 그 지휘를 받아 사형을 집행한다고 하였다. 

형 집행에 앞서 각 재판소는 판결을 선고한 후 형명부刑名簿를 만들어 본소에 

두고 등본 2통을 따로 만들어 법부 및 범인의 거주지 관할 지방재판소에 

보고하고, 지방재판소는 이를 다시 범인이 거주하는 군郡에 이첩하여 죄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형명부에는 죄수의 거주지, 직업, 신분, 성명, 

연령, 범죄 종류, 형명 및 형기, 형기 마감일자, 초범 혹 재범 여부, 집행 경과 

연월일, 범죄 사건 내용 등을 적었다.

태형은 구제도의 장형과 태형을 통합한 형이므로 집행 방식이나 태의 규격은 

변함이 없었다. 부녀자에게 태형을 실시할 경우 간통한 여자는 옷을 벗긴 채 집

행하고, 그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홑옷만 입힌 채 집행하는 점도 마찬가지였다. 

그렇지만 태형을 집행할 때 신분적 차별은 폐지되었다. 개혁 이전에는 

문무관 및 음서를 받은 자손, 생원·진사, 공신의 자손 등 양반층에게는 

*출처:   『육전조례』 형전 율령조; 「적도처단례」(법률 제2호, 1896); 「형률명례」(법률 제3호); 「형률명례 개정」(법률 제5호), 『한말근대법령자료집』 Ⅱ, 52~66쪽, 

67~70쪽, 90~91쪽.

<표 3> 갑오개혁 전후 형벌 체계 비교

개혁 이전 개혁 이후

형명 형량 형명 형량 비고

사형
참형

사형 교형 군률 관련은 총살형
교형

유형
유3천리(장100), 유2천5백리(장100), 

유2천리(장100) 등 3개 등급
유형

종신, 15년, 10년, 7년, 5년, 3년, 2년반, 

2년, 1년반, 1년 등 10개 등급

정치범, 칙지를 받은 

죄인에만 적용

도형

도3년(장100), 도2년6개월 (장90), 

도2년(장80), 도1년6개월(장70), 

도1년(장60) 등 5개 등급

역형

종신(태100), 15년(태90), 10년(태80), 7년(태70), 

5년(태60), 3년(태50), 2년반(태40), 2년(태30), 

1년반(태20), 1년(태10), 10개월, 8개월, 6개월, 

4개월, 2개월, 1개월20일, 1개월10일, 1개월, 

20일 등 19개 등급

①   일반 인민 유죄자에 

적용

② 관리의 사죄  

③   역1일 속전 동전 

1냥4전

장형 100, 90, 80, 70, 60
태형

100부터 10까지 

10개 등급

태1대 속전은 동전 

1냥4전태형 50, 40, 30,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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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악·도적·비법살인·뇌물 수수 외에는 모두 속전을 내고 태형·장형을 

면할 수 있는 특혜를 주었다. 개혁 이후에는 양반이든 상민이든 누구나 속전을 

내고 태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태형 속전의 액수는 태1대당 동전 1냥 

4전으로 규정되었는데, 개혁 이전 태10대의 속전이 7전, 즉 태1대의 속전이 

7푼이었던 것에 비하면 20배로 증액되었다.

태형은 개혁 이전에는 판결이 내려짐과 동시에 집행하였지만 개혁 이후에는 

상소 기한인 3일이 지나도록 죄수가 상소를 하지 않았을 때 집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죄수가 상소를 원치 않을 경우 3일 후까지 기다려야 했으므로 죄수 측이

나 재판소 측이나 불편하였다. 그리하여 한성재판소가 태형 실시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법부에서는 1896년 4월 25일 민형소송규정(법부령 제

2호)을 개정하여 태형 선고받은 죄인이 상소를 원한다고 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태형을 실시하게 하였다.

징역형은 개혁에 의해 처음 도입된 형벌이었기 때문에 정착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렸다. 징역형을 집행하려면 각급 재판소에 감옥 설비가 갖추어지고 

죄수의 피복비·식비가 마련되어야 할 뿐 아니라 죄수를 노역시킬 수 있는 

작업장이나 작업 여건이 확보되어야 했다. 그러나 궁핍한 정부 재정으로 인하여 

감옥 설비나 기타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징역형을 집행했다. 때문에 

각급 재판소와 법부 사이에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개혁 이전의 감옥 설비로는 형조 산하의 전옥서, 의금부옥, 포도청의 좌옥과 

우옥 등이 있었으나 1894년 좌우 포도청을 폐지하고 경무청을 창설할 때 

전옥서를 감옥서로 개칭하고 옥사를 근본적으로 개축하였다. 그리고 여타 

•  고등재판소 형명부刑名簿(1896)              
Ⓒ국가기록원

형명부에는 죄수의 거주지, 직업, 신분, 이름, 나

이, 범죄 종류, 형명 및 형기, 선고 연월일, 형기 

마감일자, 초범 혹 재범 여부, 집행 경과 연월일, 

범죄 사건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6월 13일 선

고 받은 피고의 ‘사고事故’란에 의하면 “18일 특

지特旨로 유2년에 처해져, 완도 추자도로 유배” 

됐다.   

•한성재판소 형명부刑名簿(1899)              
Ⓒ국가기록원



044| 02. 갑오개혁기 사법 제도의 개혁 |

•  전옥서典獄署·감옥서監獄署 현판 및 도면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조선형무소사진
첩』, 1924)

조선 후기 감옥 설비로는 형조 산하의 전옥서, 

의금부옥, 포도청의 좌옥과 우옥 등이 있었으나 

1894년 갑오개혁 때 좌우 포도청을 폐지하고 

전옥서를 감옥서로 개칭하였다. 이후 1907년 

서대문 부근에 대규모 감옥을 만들 때까지 감옥

서가 유일한 감옥 설비였다. 

■ 전옥서(갑오개혁 이전) 도면 

남자 옥사

안  쪽  둥  근  담

문

바        깥        담

서린방(瑞潾坊)

바

깥

담

낮
은
담

바

깥

담

온돌방

대문

사무소

서리청

압뢰 숙직소

판자방

겨울용 여름용

작
은
문

작은문

중
문

중
문

서린방(瑞潾坊)

사
형
장

감

감

감

감 감
방

감방

방
감방

감방

감방

방

감방

방방

안  마  당

사 무 소

사당
祠堂

대문

취사장

경 비 소
문

문

사  령   청

■ 감옥서(갑오개혁 이후) 도면

남자 옥사

안  쪽  둥  근  담

문

바        깥        담

서린방(瑞潾坊)

바

깥

담

낮
은
담

바

깥

담

온돌방

대문

사무소

서리청

압뢰 숙직소

판자방

겨울용 여름용

작
은
문

작은문

중
문

중
문

서린방(瑞潾坊)

사
형
장

감

감

감

감 감
방

감방

방
감방

감방

감방

방

감방

방방

안  마  당

사 무 소

사당
祠堂

대문

취사장

경 비 소
문

문

사  령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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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감옥서 신축 평면도(1907~1908년 추정) Ⓒ국가기록원

서대문형무소의 전신인 경성감옥의 평면도. 1908년 4월 종로의 기존 경성감옥서를 

인계받아 감옥 사무를 시작하였다. 평면도에는 청사 배치, 남녀 감방, 작업장, 병수감

방病囚監房 등 건물의 명칭이 기재 되어 있어 당시의 계획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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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을 모두 폐지하여 그 곳의 죄수를 모두 전옥서로 이감시켰다. 따라서 

1907년 서대문에 대규모 감옥을 건립할 때까지 종로에 있는 감옥서(지금의 

광화문우체국 터)가 유일한 감옥 설비였다.

감옥에서 징역 죄수에게 시키는 작업은 물 긷기와 땅 쓸기 등 몇 가지 

밖에 안 되며 그나마 전임 관리 또는 양반층에게는 그러한 일도 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징역 죄수가 몇 해 동안 갇혀 있다가 나오면 생활할 능력을 

잃게 되어 다시 죄를 범하게 되니 징역형이 교수형보다 더 심하다는 평이 

나왔다. 다만, 재감자가 식량을 스스로 마련하기 위하여 자기가 소지한 돈 

또는 압뢰押牢(오늘날의 교도관)에게 빌은 돈으로 볏짚을 구매하여 감방 

안에서 짚신을 삼아 이를 순검 또는 압뢰에게 위탁 매매하거나 순검 등의 

감호 하에 시장에 가져가 팔았다고 한다.  

그러나 종신징역 죄수들은, 의복과 음식을 제공받고 몸이 건강하면 잠시 

노역하여 담배나 술도 맛볼 수 있었다. 그리고 사면령을 여러 차례 받으면 

계속 감등減等되어 자유로운 세상을 다시 볼 수도 있어 이전보다는 나아진 

것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유형은 징역 1년 이상에 해당하는 정치범이나 국왕이 지목한 범죄자에게 

집행하였다. 유형의 집행은 법부에서 관장하다가 1896년 4월 25일 이후 고

등재판소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유형 집행 절차는 대단히 번거로

웠다. 1896년 초 춘생문 사건春生門事件 관련범 이민굉李敏宏·이충구李忠

求·전우기全佑基·노흥규盧興奎의 유형 집행 관련 문서들을 통해 정리해 보

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모두 종신유형을 선고받아 제주군으로 유배지가 결

정되었다. 법부에서는 우선 죄수를 압송해 가는 순검과 심부름꾼의 왕래 여

비와 죄수 4명의 여비 중 일부가 지방 사무이므로 여비를 처리해 달라고 내

부에 요청하였다. 탁지부에 대해서도 한성에서 인천항, 인천항에서 제주군

까지 여비와 기선비를 청구하였다.

•  대한제국기 감옥 모습(1900년대 초) 
Ⓒ국립중앙도서관(『한국병합기념사
진첩』,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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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청에 대해서는 죄인을 한성부까지 압송할 순검 3명, 제주군까지 

압송할 순검과 청사의 파송을 요청하였다. 한성부에는 경무청에서 

압송해 온 죄인을 인천부까지 호송할 순검을 택정擇定하여 보내라고 

훈령하였다. 이어서 인천부에는 죄수가 도착한 후 감옥에 가두고 기선에 

탑승할 때까지 단속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제주부에는 죄인이 외부인과 

만나거나 편지를 왕래하지 못하게 일체 엄금하고 임의로 출입하지 

못하게 감시하며 이들이 도착한 일시와 집행 상황을 보고하라는 훈령을 

내렸다. 이와 아울러 인천부와 제주부로 보내는 훈령에는 위 죄수 4명의 

연령·신장·얼굴색·수염 길이·흉터 5개 항목을 상세히 적고 그림으로 

그려 죄수 신병 확인에 참고하게 하였다.

유형은 정치범 또는 황제의 지시로 집행하는 만큼 정치 상황의 변동에 

따라 언제든지 황제의 조칙에 의하여 감등 또는 석방될 수 있었다. 따라서 

정치권력의 주변에 있던 인물들에 대해서는 유배지 지방관들도 많은 

예우를 해주었다. 재산이 있는 자는 유형을 가더라도 가족과 하인들을 

거느리고 가서 당지 수령의 예우를 받다가 형기 만료가 한참 멀었음에도 

풀려나올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반해 재산이 없는 유형수는 죽도록 고생만 

하였다.

사형 집행은 반드시 법부에서 국왕에게 상주하여 재가를 거친 후 

처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개혁 이전 사형 집행을 신중히 한다는 의미에서 

국왕에게 세 차례 반복하여 재가를 받던 상복詳覆 절차는 폐지되었다. 

사형을 반드시 음력 12월에만 실시하던 규정도 사문화死文化되었다. 대체로 

양력 12월 이후 집행하였지만, 1년 중 언제든지 집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군률 관련 범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교수형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대한제국을 방문한 한 외국인은 1897년 한성의 정치적 상황을 

기술하면서 사형 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서술을 하고 

있다.

참혹하게 잘려진 머리와 머리가 잘린 몸체가 야만적으로 민중들에게 

보여진다든지, 너무 심하게 고문해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몰고 가는 광경은 

…<중략>…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 2년 전(1895년-인용자)에 나는 사람의 

잘린 머리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한성 거리의 부지 위에 널려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머리가 없는 몸통들이 동대문 밖 거리에 피가 배어있는 채로 

널려져 있음을 보았다.8)
8)   Isabella Bird Bishop(이인화 옮김),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살림, 1996, 507쪽.

•  조선시대 귀양가는 모습을 그린 풍속화      
Ⓒ국립민속박물관

목에 칼을 찬 죄인 1명을 2명의 관리가 호송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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